
 

주      내   

○ 적 역 특 시 천 역시 경 : , , 

○ 적 시  문판매 등 접판매홍보 : (다단계 후원 문 문판매 등· · )

○ 적 간 월 시 시 : 2021. 2. 1.( ) 0 ~ 2021. 2.14.( ) 24

○ 내     역 침 수 무화 : 

적근거 : ○  「감염병    리에 한 률」 

코 나 러스감염병   확산 에 적극 동참합시다19 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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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수 매업 방역수칙 안내문

이용인원 한 안내

정부의 수도권 리시설 방역지침 조정에 따라 이용인원을

아래와 같이 제한합니다.

-업 체 명 :

-시설면 : ㎡

-이용인원 : 명(16㎡ 당 1명)

○ 이용인원 제한(시설 허가·신고면 16㎡당 1명)

※ 출입구 등에 이용 가능인원 게시 안내

○ 출입자 명부 리(4주 보 후 폐기)

- 자출입명부 설치 이용(의무)

-수기명부 비치(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화번호,신분증 확인)

※ 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2G폰 이용자,장애인,단기 체류외국인,QR코드 거부,

휴 폰 미소지 등의 경우 신분증 조 후 수기명부 작성

○ 출입자 증상 확인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

○ 방역 리자 지정

○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수칙 게시 수 안내

○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유증상자 퇴근조치( 장작성)

○ 행사 등 업활동 /후 시설 소독( 장작성)

○ 출입구 시설 내 여러 곳에 손소독제 비치

○ 시설 내 이용자 간 2m(최소1m)간격 유지

○ 공연,노래부르기,음식제공 등 지

○ 21시 이후(익일 05시까지)운 단



제49조(감염병의 방 조치)① 질병 리청장,시ㆍ도지사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

병을 방하기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

치를 하여야 하며,보건복지부장 은 감염병을 방하기 하여 제2호,제2호의2부터 제2호

의4까지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2의2.감염병 의 험성이 있는 장소 는 시설의 리자ㆍ운 자 이용자 등에

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,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수를 명하는 것

제83조(과태료)②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리자ㆍ운 자에게는 300

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제49조제1항제2호의2 는 제2호의3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이용자

2.제49조제1항제2호의4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

제49조(감염병의 방 조치)③ 특별자치도지사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

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리자ㆍ운 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

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 의 단을 명할 수 있다.다만,운 단 명령을 받

은 자가 그 운 단기간 에 운 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

하여야 한다.

「감염병의 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○ 제49조(감염병의 방조치)제1항제2의2호,제83조제2항 및 제4항

○ 제49조(감염병의 방조치)제3항


